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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

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

[시행 2019. 9. 9.] [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-33호, 2019. 9. 9., 일부개정]

 
국립환경과학원(위해성평가연구과), 032-560-7241

 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

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,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 

제2조(유해성심사결과)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.

 
 

부칙 <제2019-33호,2019.9.9.>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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